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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심사경과

m 본 안건은 2021년 11월 17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

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m 산업단지 내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사용료 산정기준을 공공하수도사용료 산정기

준으로 변경하여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,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

부과단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입주업체의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사

용료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m 사용료 일부 지원사항 신설(안 제10조제4항)

m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사용료 산정기준 변경(안 별표 제2항나목)

4. 검토의견

m 본 안건은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단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산업

단지 내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사용료 산정기준을 공공하수도사용료 기준으로 변경

하여 산업단지 외 주거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

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[참고자료]

m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단계적 요금 현실화
  - 현 상황 : 부과단가 547원/톤, 처리원가(전액부담원칙) 1,176원/톤: 51% 보전
  - 현실화 요율(2024년 100%목표): 입주자협의체(관리공단)에서 계획 제출

구분 2021 2022 2023 2024 비고
현실화요율 49% 60% 80% 100% 2021.10.기준


